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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토과정

0  제출년월일 . 1996. 6. 12

0  제  출  쟈 :  대구광역시  달서구청장 ( )건축과장

0  검  토기 : 간 1996. 6 17 ~ S 19 (3 )일간

2. 관련근거

o  건축법 4 , 제 조 8 , 제 조 9 , 제 조 11 , 제 조 15 , 제 조 23 , 제 조 28 , 제 조 32 , 제 조 34제

, 조 45 , 제 조 46 , 제 조 145 , 저 조 150 , 저 조 151 , 저 조 54 , 제 조 55 , 제 조 62 , 제 조 67제

, 조 72제 조

0  건축법  시행령 5 , 제 조 10 , 제 조 11 , 제 조 IS , 제 조 20 , 제 조 24 , 제 조 27 , 제 조 29제

, 조 65 , 제 조 68 , 제 조 69 , 제 조 71 , 제 조 173 , 저 조 75 , 제 조 80 , 제 조 81 , 제 조 82제

, 조 84 , 제 조 105 , 제 조 113 , 제 조 118 , 제 조 119  제 조의 2

0  건축법  시행규칙 10제 조

3. 주요골자

1)  건축위원회  심의사항 (  안 3 )제 조

0  적용의  완화  요청에 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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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 축사  허용 - 보전녹지지역

0  주유소  허용 - 생산녹지지역

7)  건축물의  응도제한 (  안 32 )제 조

0 1  제 종  미관지구에서  기계식  세차장 허용

o 2  제 종  미관지구에서  골프연습장을 허용

8)  대지안의  공지 (  안 34 )제 조

0  미관지구  후퇴선  부분에 "'  대하텨 그  띄운  부분의  지표면  높이를  도로에 연하여

 연속성이  확보되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되도록 .규정함

9)  건축심의 (  안 40 )제 조

0  미관지구내  건축허가를  하고자  하는  경우  건축물의  모양에  관하여  사전에 건축

 위원회  심의를  거쳐야  하나  다음  각호는 .제외함

(1) 단독주택

(2)  영제 118  조 1  제 항 3  제 호의  공작물로서  옥외광고물  관리법에  의하여 광고물

 관리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친 것

10)  간축물  대지가  지딱  지구  또는  구역에  걸치는  경우 (  안 45 )제 조

0  대지의 , 규모 , 용도지역  지구  또는  구역의  성격  둥  주변여건상  법 46  제 조 1제

 항의 .  규정 을  적응하는  것이  불합리  할  경우  건축위원회의심의를  거쳐 정하는

 경우에는  법 46  제 조 1.  제 항의  규정을  적용하지 .아니함

11)  대지면적의  최소한도 (  안 46 )제 조

0  전용주거지역 200  제곱미터 - 150  제곱미터 완화

o  준공업지역 200  제곱미터 - 150  제곱미터 완화

o  보전녹지지역 600  제곱미터 - 600  제곱미터 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 200 )제곱미터

0  자연녹지지역 600  제곱미터 - 600  제곱미터 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 200 )제곱미터

12)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 거리 (  안 47 )제 조

0  건축선으로부터  띄우는  부분에  대하여  지표면  높이를  도로에  연하여 연속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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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 허가  제한에  관한 사항

o 6  층이상이거나  연면적 5  천제곱미터  이상인 ( , 건축물 단  공장  및  창고는 ) 제외 T

2)  표준설계도서에  의한  건축신고 (  안 4 )제 조

o 500  제곱미터 ·이하의 축사

o  전용면적 100  제곱미터  이하로서 2  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

3) , 현장조사  검사  및  확인업무의  대행 (  안 4 )제 조

0  법 1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용도변경  허가전 , 현장조사  검사 .  맡 확인업무

o  법 1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용승인  및  임시  사총승인을  위한 , 현장조사  검사 4

 및 확인업무

0  건축관련  법령에서  의무화하고  있는  조사  및 검사

4)  대지안의  조경 (  안 9 )제 조

0  자연녹지지역의  조경식제  면적을  대지면적의 40f4  에서 30f4  로 완화

o  주차장법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주차전응  건축물에  대하여 조경면제

5)  식재등  조경기준 (  안 10 )제 조

0  대구지방의 ( , 상록수 소나무 , 개잎갈나무 , 잣나무 )  가시나무 등  식재  가능한 소

 재가  극히  제한되어  있어  식재기준을  상록수 50%,  낙엽수 40%  에서 지역실정에

 맞게  상록수 40%,  낙엽수 60%  로 .변경함

0  식재밀도에  있어서는  제곱미터당  교목은 0.2  본에서 0.1  본  이상으로  하고 관목

 의  경우에는  당초  제곱미터당 0. 4  본으로  규정하였으나  실제로는 0. 8  본 이상으

 로  식재하고  있으므로 .변경함

0  조경면적 1  개소에  대한  최소면적  및  최소폭을  정하고  옥상조경  방법울 정하며

 식수대신에  파고라  등  조경시설물  설치방법  및  미관후퇴선  거수목  조경시 조경

 면적  산정방법을 .정함

6)  지역안에서의  건축물 (  안 13  제 조  내지  안 25 )제 조

0  골프연습장  및  걱유  및  가스판매소  허응 - 일반주거지역

C  장례식장  허용 - , 중실상업지역 , 일반상업지역 ,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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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보되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될  수  있도록 .규정함

C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찰  거리를  면적별로  세븐하던  것을  통합하여일녁완』

13i  인접  대지  경계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 거히 (  안 48 j제 조

0  인접  대지  경계선으로부터의  이격거리를  법  허용한도내로 , 허용하고 T처마글으로

 부허의  이격거리는  삭제함(  특히  공업지역에  있어서  건폐율은  완촤좌었으나이
 격거리는  종전대로  뵉어  있어 )완화

14)  통과도로  둘러싸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 높이  제한 (  안 iO )제 조

0  통과도로에  둘러싸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 높이제한  완화  적용을  주거지역의환경
 보전을  위하여  전용주거지역과  일반주거지역은 .제외함

IS)  분정조정위원회  설치 (  안 58 )제 조

0  건축에  따른  분쟁을  해갈하기  위하여  분쟁꼬정위원회 설치항

5.  검토의 견

o  본  조례개정1 )  찬 은 95  년도 12  월 .31)  일  대통령렁  제l1891  초고 7-.  구닙 4;  친쳔◎개

 접림에  따하  시민편의  킁긴과  우리구  피역실접에  맞◎륵 .3.  레글  개걱찬  것으로생
.각참

'S  안 4  제 조 !  착  표준설졔도써메  ◎찬  건측신끄는  시칠련이  위믿될채  파차 긴설될으

 로  건설교통부장관의  표준설계도서에만 7·1 의  신고가 f·H  가늘 토콕 -3· 기굴 건하엮으나

 축사의  결무  환경오염이  예상될  것으로 사료되뎌

c  안 9  제 조 1  할  각호  별표  기준에  따라  식수  등  코경에  필쵸한  면◎글 즉보하여

 기준을 겅하였고

' 『:i t  ☞조  육개  들  코경기준을  대구지발  식절대  맞토족 7J 31 치 1 든극  견◎플 조정

긁◎으뎌

'  옥상  조결발법을 f'÷  절 뎌  식수대신에  파고라  등 J.1  코경 걸물을  겉치늘  순 ◎도록

 하여  주민  츄윽공간스르  이용할  수  있도륵  한  건큰 Bll  두  바란긱하은고 나프되며

I  안 14  제 조  칠반주거기역안에서  건축물의  펀◎금지all  한에  골프턴습강글  ◎초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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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례 · fl 조항  없던  것을  완화하고 11  호에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를  일반주거지역에 허용

 하였으나  민원이  야기될  우려가  있다고 생각되며

o  안 15  제 조  및 25  제 조에  장례식장을 ( , 중심 , 일반 , 근린 , 유통 ) 상업지역에 허용하

, 고  보전녹지지역에  축사를 , 처용하였으며  생산녹지지역에  주유소를  허용하여 주민

 의  불편사항  해소에  도움이  된다고  보나  축사의  경우  일부  주민의  반발도 .예상됨

o  안 32  제 조  건축물의  용도제한 1  항 9  호  미관지구안에  주차관련  시설에  기계식 세

 차장과 2  제 항 11  호에  골프연습장을  허용함으로  대도시  미관을  해칠 ..  누려도 있고

 인근주킨의 T·1  항디  윽상되프로  은중한  토의가 o'I 친더  할  펏으호 .사료됨

0  안 46  제 조  대지면적의 , 최소한도  안 47  제 조  건축선으로부터  뛰워야  할 , 거리 안

48  제 조  인접  대지경계선으로  부터  뛰워야  할  거리를  별표에  의거  조정한  것은 시행

 령  개정전  통제받던  것을  완화하여  주민불편을  해소한  것으로 .사료됨

0  안 58  제 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 건축법 76  제 조 2  신설된  준항으로  건축주와 주

 민간에  건축으로  인하여  분쟁이  발생시  조정역활을  할  수  있도록  한  것은 주민들에

 게는  좋은  제도라고 생각합니다

, 다만  본조례  안 13  제 조에서 25  조  및 32  조는  주민에게  불편사항을  초래할  수 있는

 것으로  신중한  심사가  있어야 . 하겠습니다


